
입시 홍보비 집행 관련 세부 지침

제정: 2021.1.18

제1조(목적) 이 세부지침은 입시 홍보비 및 관련 수당 집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

다. 

제2조(적용대상) 입시 홍보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. (단, 모든 집행은 

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할 수 있음)

1. 학부 및 대학원 입시 홍보 관련 자체 기획 행사

2. 학부 및 대학원 입시 관련 자문 회의 및 간담회

3. 학부 및 대학원 입시 홍보 관련 진행비

4. 학부 및 대학원 입시 홍보 관련 수당

제3조(지급 범위) 입시 홍보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구 분 지급액 비고

행사비  -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

자문 

및 회의비
 -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

수당

(추천ㆍ등록시)

학부 신입생     500,000원(1인당) - 수당에는 입시 홍보 시 

  집행한 출장비 및 진행비가 

  포함되어 있음

- 추천ㆍ등록 증빙시 지급함

- 입시가 최종 종결된 후 지급함

학부 편입생 
3학년 300,000원(3학년/1인당)

4학년 200,000원(4학년/1인당)

대학원 신입생 200,000원(1인당)

제4조(기타) 이 세부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및 교무위원

회의 의결에 따른다.  

  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시행 규정은 2021년  1월  18일부터 시행한다.

  


